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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전문요원 심사 및 평가심의회를 거쳐 

적법한 절차에 의한 폐기를 시행하고, 구청내에서 현장파쇄를 시행

함으로서 보안성을 확보하고자 함

Ⅰ  추진 근거

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(기록물의 폐기)

  광진구 기록관 운영규칙 제14조(기록물의 폐기)

Ⅱ  필 요 성

  보존가치가 소멸한 기록물을 폐기함으로서 보존서고의 수용력 증대

 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심사 및 평가심의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폐기함으로서 

기록물의 멸실 및 무단폐기 방지

 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평가심사로 중요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

재분류를 통하여 기록물 자원화 향상 

               

Ⅲ  폐기 절차

  종이기록물 폐기대상 목록제출 

   제출기한 : 2016. 1. 29(금)

   작성방법 : 기록물 실물과 정확히 대조하여 보존기간 만료문서에 대한  

               기록물철 목록작성 및 폐기관련 부서의견 기재

     (폐기, 보존기간 재책정(O년), 보류로 구분하고 사유 기재)      

   폐기대상 :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 중 2015년도말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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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록관리전문요원 폐기목록 심사

   심사기간 : 2016. 2. 1(월) ~ 3. 31(목)

   심사내용 : 소관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기록물 평가심의서 작성 

   ※ 평가심의서 기록물평가심의위원 배부 : 2016. 4. 1(금) 

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

   개최일시 : 2016. 4. 8(금) 10:30 예정

   심의내용 : 기록물 폐기심의 대상에 대한 폐기・보존기간 재책정

   심의위원

     - 위  원  장 : 민원여권과장

     - 당연직위원 : 기획예산과장, 주택과장

     - 위촉직위원 : 이연창(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겸임교수)

                  이정연(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겸임교수)

   위촉직위원 위촉기간 : 2014. 6. 20 ~ 2016. 6. 19.

 기록물 평가심의회 결과통보 

   통보일자 : 2016. 4. 11(월)

   통보내용 : 기록물 폐기 심의결과에 따른 폐기 및 보존기간 재책정 통보

 기록물 폐기 시행

   폐기일시 : 2016. 4. 26(화) 예정

   폐기장소 : 구청 후문 은행나무길

   폐기방법 : 현장파쇄

   소요예산 : 비예산(폐기비용은 발생된 폐지 판매대금으로 대체)

Ⅳ  행정 사항

  부서에 보존중인 폐기기록물은 폐기당일 기록관에서 직접 수거 예정

 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로 확정된 기록물만 폐기 수행

    (기록물 자체폐기 및 무단폐기는 불법, 공공기록물법 50조에 의거 처벌) 


